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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사대문안의 서울도심부는 강북지역의 주요 중심지로서 고밀복합개

발 등 활성화가 필요하며, 또한 현재까지 기반시설 부족 및 노후불량

건축물이 밀집된 곳도 다수 있어 지속적인 정비 촉진이 필요한 지역

임

○ 이러한 현황에 따라 서울도심부에 대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고 지

역 필요시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서울도심부에서 도시정비

형 재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의 경우, 조례상 용적률 600%에도

불구하고 800%까지 용적률을 완화해왔음

○ 다만, 도시계획 조례 개정(’24.10.14.)으로 인해 서울도심부 내 지구

단위계획구역의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당초 600%에서 660%까지

완화되는 여건 변화가 있었으나,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은

여전히 800%로 유지됨에 따라 정비사업 촉진 및 다른 사업과의 형

평성을 고려 시 용적률 완화의 필요성이 있음

○ 또한, 도심부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

880%까지 가능하게 되었음에도, 도심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

용적률은 여전히 800%까지만 가능함에 따라, 동일 용도지역 내 사

업 간 불균형이 발생하여 정비사업 촉진이 필요한 도심부 도시정비

형 재개발사업의 활성화 자체가 우려됨



○ 동일 용도지역 내 사업간 불균형 해소 및 도심부의 고밀개발을 통한

강북과 강남의 지역간 균형발전,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하여 서울

도심부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

2. 주요내용

가.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시 일반상업지역의 서울도심 내 용적률을

800퍼센트 이내에서 880퍼센트 이내로 변경함 (안 제51조제2항제4

호)








